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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1.

시계획시설 경 공공공 공원 결정 한 견청취 건( )⇒

제출 제출2.

년 월 마포 청2008 8 22 ( ),金

원회 회3.

년 월2008 8 25 ( )月

련 령4.

계획 에 한 률(2008.3.28 률 제 호9071 )

제 조 주민 회 견청취 제 항28 ( ) 5

계획 에 한 률시행령(2008.7.28 령령 제 호20941 )

제 조 주민 회 견청취 제 항22 ( ) 7

검 견5.

본 상 는 양화 공원 합정동 개소 로 년( 139-21) 5 10,794 2004㎡

년 마 마당 소규 공원 조성 현황 공원 로 시계획2005

시설 공공공 로 정 리 고 어 현황에 맞게 시계획시설 공원 로

경하고 계획 에 한 률 제 조 같 시행령, 28

제 조 규정에 거 회 견 청취하고 제출 것22 .



추 경 를 보 본 건 년 년 마 마당 소규2004 2005

공원 조성 곳 로 현황에 맞게 시계획시설 공원 로 경 하

고 시 리계획안 열람하 나 접수2008.1.31 ~ 2.14 ,

견 없 .

주 경 안내 본 상 는 마 마당 소규 공원 조성

현황 공원 나 시계획시설 공공공 로 결정 상태로 리에

어려 어 체계적 공원 리를 하여 시계획시설 공원 로

경하고 하는 것 .

시공원 녹 등에 한 률 제 조 제 항 보 시공원19 1 “

공원조성계획에 하여 설 리한다 라고 규정 어 고” ,․ 서 특 시

시공원 조례 제 조 제 항 규정 보 공원 공원시설 설 는5 2 “

시 리계획 로 결정 공원단 로 조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”

어 므로 에서 녹 공간 족한 곳에 쾌적한 환경 신속하게

조성하여 민에게 제공하는 것 람 하나 시공원 녹 등에

한 률 서 특 시 시계획업무편람 정하는 절차에 하여

공원조성계획에 거 시 리계획 로 결정 공원단 로 공원

조성 어야 체계적 공원 리가 가능하다고 판단 .


